
[별표 1] <개정 2016.4.7.>

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
(제8조제2항 관련)

지 원 대 상 선 정 요 건 융 자 범 위

 1. 제조업 영위자
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
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% 이상이고 융자
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
기업

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
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
 2. 전략산업 영위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전략산업 
영위자

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2 또는 최근 6개
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
 3. 중소기업지원시설
    입주자

서울특별시(자치구 포함)에서 설치ㆍ운영하고 
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
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 4.  소기업자 및 

     소상공인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
법」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

 5. 서울형산업
    영위자

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
관광상품산업, 벤처기업, 국제회의기획업 영위
자

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/2 
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
매출액)

 6. 창업기업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

 7. 여성기업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 제2조에 따른 
여성기업

 8. 장애인기업 「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」제2조에 따른 장
애인 기업

 9. 중소무역업체
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
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% 
이상인 업체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
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 10. 공동사업추진

      중소기업 관련
      단체

중소기업협동조합, 공공기관(국가, 지방자치단
체, 투자기관, 출연기관), 법인(공익법인, 비영
리법인), 중소기업 관련 단체, 3개 이상의 중
소기업 규합체

 11. 유통업, 건설업
      영위자

∘ 도ㆍ소매 및 상품중개업
∘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

1회전 소요 경영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6 또는
 최근 2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
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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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. “Hi Seoul”
     공동브랜드화사업
     참여자

“Hi Seoul”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자
 또는
“Hi Seoul” 브랜드 인증사업 참여자

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/2 
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
매출액)

 13. 여객자동차운송사업
     영위자

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「여객자동차운
수사업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
송사업,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
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/4 또는 최근 3개
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)

 14. 산업개발진흥지구ㆍ
     특정개발진흥지구 내
     권장업종 영위자

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
업종 영위자

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
(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
고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/2 
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
매출액)


